
◉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000호

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

　
　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834호

(2019.12.27.)로  지정 고시 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975호(2021.07.30.)로 변경 고시된 국가시범지구

에 대하여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하고,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「토지이용규

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: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(국가시범지구)

2.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   가. 위   치 :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

   나. 면   적 : 18,280㎡

  

3.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(변경없음) : 제조산업 혁신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 내 재생거점(혁신 

  지구)을 조성하여 제조기반 강화, 기업지원시설 제공, 주거 및 생활SOC 확충을 통한 청년근로자 

  유입 및 정착률 증대

  

4.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(변경없음) : 구미시, 한국토지주택공사

  

5.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(변경없음)

   가. 시행기간 :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24개월

   나. 시행방식 :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건축물 등 공급

6.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(변경)

  기정

   가.  주요 도입기능

구분 연면적(㎡) 비율(%) 비고

주거시설 15,569 21.5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

공공주차장 7,000 9.7 200면

상업시설 5,700 7.9 -

산업·업무시설 14,965 20.7 혁신지원센터, 기업성장센터

공유오피스텔 15,845 21.9 160실

생활SOC 6,000 8.3 보육시설, 산업도서관, 산단어울림센터

기타 7,200 10.0 의료·헬스연구센터, 산단헬스케어센터

합 계 72,279 100



  나. 토지이용계획

구분 면적(㎡) 비율(%) 비고

획지2
의료헬스융합지구 5,100 27.9 업무·상업시설 등

근로상생복합지구 3,224 17.6 주거시설

획지3 산업융복합지구 8,344 45.7 업무·상업시설, 생활·문화시설

기반시설 1,612 8.8 도로 등

합계 18,280 100 -

변경

   가.  주요 도입기능

구분 연면적(㎡) 비율(%) 비고

주거시설 17,394 19.1 일자리 연계형 통합공공임대주택

공공주차장 6,087 6.7 100면

상업시설 5,134 5.6 -

산업·업무시설 26,323 29.0 혁신지원센터, 기업성장센터

공유오피스텔 8,866 9.8 70실

생활SOC 12,491 13.7 보육시설, 산업라키비움, 산단어울림센터

업무·근생시설 9,583 10.5 의료·헬스연구센터, 산단헬스케어센터

기타 5,073 5.6 공공업무, 숙박시설

합 계 90,951 100

   나. 토지이용계획

구분 면적(㎡) 비율(%) 비고

획지1
산업융복합혁신지구 5,100 27.9 산업ˑ업무시설, 상업시설 등

근로상생복합지구 3,224 17.6 주거시설

획지2
산업문화복합지구 4,834 26.4 업무시설, 상업ˑ숙박시설, 생활·문화시설

의료ˑ헬스융합지구 3,510 19.2 업무·상업시설 등

기반시설 등 1,612 8.8 도로 등

합계 18,280 100.0 -

7.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(변경)

 기정

   가. 용적률 : 384.90%(의료․헬스융합용지), 319.32%(근로상생용지), 217.40%(산업융복합용지)

   나. 수용인구 : 294인(196세대)

    * 구미시 2020 도시기본계획 및 일자리연계형, 청년주택임을 감안하여 세대당 1.5인 적용

 변경

   가. 용적률 : 394.03%(산업융복합혁신용지), 336.79%(근로상생복합용지), 288.66%(산업문화복합용지),

              366.72%(의료․헬스융합용지)

   나. 수용인구 : 292인(195세대)

    * 구미시 2020 도시기본계획 및 일자리연계형, 청년주택임을 감안하여 세대당 1.5인 적용

 

8.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   가. 도시·군계획시설 : 해당사항 없음

   나. 공동이용시설 : 공공주차장, 산업도서관, 보육시설 등 설치



9.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: 해당사항 없음

  

10.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(변경없음) : 국비 250억 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

  

11.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(변경없음)

   가. 재원 조달 : 국비, 지방비,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

   나. 예산 집행계획 : 공사 추진에 따라 집행

  

12.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  

13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 

  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 구역명 위 치
면 적 (㎡)

비 고
기정 변경 변경 후

변 경
도시재생혁신지구
지구단위계획구역

구미시 공단동
249번지 일원

18,280 - 18,280 -

 ※ 지구단위계획은 시행계획인가시 결정

14.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  

15.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: 관계서류는 구미시청 도시재생과(☎ 054-480-5627), 지형도면(변경 없음)은 

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 가능


